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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구 광업법 제48조제1항 소정의 ‘광물의 채굴이 제한되는 도로’의 범위

[2] 수용대상에 대한 손실보상액 평가 기준 및 수용대상이 사업인가 고시 당시의 토지 또는 권리세목에 누락

되었다가 추가된 경우,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시기(=최초 사업인정 고시일)

【판결요지】

[1] 구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제1항은 광업권자는철도, 궤도, 도로, 

수도, 운하, 항만, 하천, 호, 소지, 관개, 배수, 시설, 묘우, 교회, 사찰의 경내지, 고적지 기타 영조물의 지표지

하 50m 이내의 장소나 묘지, 건축물의 지표지하 30m 이내의 장소에서는 각각 관할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

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없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광업의 실시에 따른 영조물

과 건물 등의 파괴를 미리 방지하여 공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영조물 중 

도로에는 도로법 소정의 도로만이 아니라 일반공중의 교통을 목적으로 이에 필요한 설비와 형태를 갖춘 도로

까지도 포함되고, 그 주위에서 채굴을 하기 위하여는 채광계획 인가와는 별도로 그 도로 관리자의 허가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한다.

[2] 수용대상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

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고, 수용대상이 사업인가 고시 당시의 토지 또는 권리세목에 누락되었다가 추가된 경우에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시기는 최초 사업인정 고시일이다.


